
 ○ 취약계층 유형

가. 유아/ 청소년

나. 노인(55세 이상)

다. 장애인

라. 취약가정(다문화, 저소득, 한부모, 장애인, 범죄 피해자)

마. 기타

- 국가 유공자

- 임산부(난임 포함)

- 성매매피해자

- 북한이탈주민

- 가정폭력피해자

- 이민자

- 갱생보호대상자

- 장기실업자(1년 이상)

- 중독

-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

- 난민

- 그 외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적배려대상자 (참고1)

* 취약계층 유형에 해당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



참고1  사회복지시설의 종류

소관
부처

시설종류
세부종류

관련법
생활시설 이용시설

보건
복지부

노인복지시설

◦노인주거복지시설

◦노인의료복지시설

◦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

◦재가노인복지시설

◦노인여가복지시설

◦노인보호전문기관

◦노인일자리지원기관

「노인복지법」

복합노인복지시설
◦농어촌에 지역에 한해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 노인 복지시설을 

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･운영 가능

「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

증진을 위한 특별법」

아동복지시설

◦아동양육시설

◦아동일시보호시설

◦아동보호치료시설

◦자립지원시설

◦공동생활가정

◦학대피해아동쉼터

◦아동상담소

◦아동전용시설

◦아동보호전문기관

◦가정위탁지원센터

◦자립지원전담기관

◦지역아동센터

◦협동돌봄센터

「아동복지법」

장애인복지시설

◦장애유형별 거주시설

◦중증장애인 거주시설

◦장애영유아 거주시설

◦장애인단기 거주시설

◦장애인공동생활가정

◦피해장애인쉼터

◦피해장애아동쉼터

◦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

◦장애인직업재활시설

◦장애인의료재활시설

◦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

◦지역보조기기센터

「장애인복지법」,

「장애인･노인 등을 위한 

보조기기 지원 및 

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
정신건강증진시설
◦정신요양시설

◦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
◦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

「정신건강증진 및 

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

지원에 관한 법률」

노숙인시설

◦노숙인자활시설

◦노숙인재활시설

◦노숙인요양시설

◦노숙인종합지원센터

◦노숙인일시보호시설

◦노숙인급식시설

◦노숙인진료시설

◦쪽방상담소

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

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

사회복지관 ◦사회복지관 「사회복지사업법」

지역자활센터 ◦지역자활센터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

다함께돌봄센터
◦다함께돌봄센터

(학교돌봄터 포함)
｢아동복지법｣

청년미래센터 ◦청년미래센터
｢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

지원에 관한 법률｣
기부식품등지원센터 ◦기부식품등지원센터

｢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

법률｣
질병

관리청
결핵･한센시설 ◦결핵･한센시설 「사회복지사업법」

성평등
가족부

성매매피해지원시설 ◦일반지원시설 ◦자활지원센터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



※ 자료 출처 : 보건복지부 「2026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」

소관
부처

시설종류
세부종류

관련법
생활시설 이용시설

◦청소년지원시설

◦외국인지원시설

◦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

◦성매매피해상담소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
성폭력피해보호시설 ◦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

◦성폭력피해상담소

◦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

원센터

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

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
가정폭력보호시설 ◦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
◦가정폭력상담소

◦긴급전화센터

「가정폭력 방지 및

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

법률」

한부모가족복지시설

◦출산지원시설

◦양육지원시설

◦생활지원시설

◦일시지원시설

◦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

다문화가족지원센터 ◦다문화가족지원센터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

건강가정지원센터 ◦건강가정지원센터 「건강가정기본법」

청소년복지시설

◦청소년쉼터

◦청소년자립지원관

◦청소년치료재활센터

◦청소년회복지원시설

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

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시설 ◦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
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

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

교육부 어린이집 ◦어린이집 「영유아보육법」


